
김해시 고시 제2022 - 222호

안하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안하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변경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8.  2.

김    해    시    장

1. 농공단지 개요

가. 관리권자 및 농공단지 위치

◦ 관리기관 : 김해시(김해시 김해대로 2401)

◦ 농공단지 위치 :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2001-1번지 일원

나. 조성목적

◦ 개별공장의 산발적 입지를 계획적으로 집단화토록 유도

◦ 인접 계획공단간의 연계개발로 도시산업경쟁력 강화

◦ 공업규모의 균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입지기반 구축

다. 추진경위

◦ 2004. 06. 07. : 안하농공단지 지정 승인

◦ 2004. 12. 30. : 공사착공

◦ 2005. 04. 30. : 실시계획 승인

◦ 2005. 07. 14. : 안하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경상남도 고시 제2005-200호)

◦ 2007. 04. 26. : 안하농공단지 지정변경 승인(김해시 고시 제2007-40호) 

◦ 2007. 05. 10. : 준공인가 공고(김해시 고시 제2007-802호) 

◦ 2009. 10. 29. : 안하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경상남도 고시 제2009-537호)

◦ 2019. 03. 07. : 안하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경상남도 제2019-67호)

라. 분양현황

(단위 : ㎡)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계

계 127,348.7 98,978.6 - - - 98,978.6

2004.12.30
~

2007.4.26
김해시

산업시설구역 98,978.6 98,978.6 - - - 98,978.6

지원시설구역 1,458.2 - - - - -

공공시설구역 16,417.4 - - - - -

녹지시설구역 10,494.5



마. 입주 및 고용계획

구 분
입주현황

고용현황(명) 비고
업체수 면적

현 황 27 98,978 511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

2. 관리기본방향 및 농공단지 발전계획 

가. 목    표

◦ 합리적인 공장배치를 통한 농공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농공단지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적극적인 입주기업체 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 관리인력 고용증대 효과 극대화

나. 추진방향

◦ 입주기업체 공장건설 지원 및 조기 가동 행정지원

◦ 고용인력 확보 지원

◦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후생복지 도모 등

시설명 현재
확 충 계 획

규 모 일정 및 시행자

도 로
철 도
항 공

 - 시도 16 ․ 19호선 연접 
 - 국도 14호선 북측 5㎞에 입지
 - 철도 진례역에서 12㎞에 입지

- -

용 수
 - 공업용수 : 350㎥/일
 - 오수처리장 : 260㎥/일

- -

전 력  - - -

환 경  - - -

기 타  - - -

3. 관리기본계획 

가.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면적(㎡) 127.348.7 98,978.6 1,458.2 16,417.4 10,494.5

비율(%) 100.0 77.7 1.2 12.9 8.2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가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
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단,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지붕,벽면)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추가)

  나)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

설 중 입주기업체 및 종업원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로써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건축물(추가)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단, 부지 안의 건축물(지붕,벽면)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추가)

  다) 공공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조의5에 따른 공공시설 중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

수도시설 등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 관리기관(관리권자)이 산업단지 관리를 목적으로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추가)

  라) 녹지구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나. 입주관리 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산업시설구역(추가)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금속 제조업(C24), 금속 가공제

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

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
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
급업(D35), 부동산 임대업(L6811)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2017. 06 시행)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중 D35114에 한함.

   ※ 부동산임대업은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

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하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일

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기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산업집적법 시행령」제49조제3항에 따라 처분신청자(입주기업체)가 추천

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인 김해시와 
사전협의(매입금액 및 임대기간 등)를 거쳐야 함]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 중 본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하는 입주대상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
는 자(단, 건축물(벽면, 지붕)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입주대상업종 중에서 환경성검토 결과 적합 판정업체

  나)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 규정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

   ◦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

자 하는 자(단, 건축물(벽면, 지붕)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

   ◦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단, 건축물(벽면, 지붕)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라) 녹지구역 

   ◦ 국가, 지자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입주제한(추가)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1.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13의2에서 정한 기준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5. 폐수배출관련 별표5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 금지물질영
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자목(1)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특정대기물질을 기준 이상 발생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입지를 제한하며, 그 외 사업
장은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

      - 단, 낙동강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0-60호, 2020.4.1. 개정·시행) 제3조제1항
제1호의 시설과 제7호에 따른 시설은 입주(설치)를 허용함.(단, 같은 
고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설치 전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를 득하여야 하며, 같은 고시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시설은 제3항제
3항[별표2]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부칙 제3조에 
따른 기한 내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추가)

           *「환경부고시 제2020-60호, 시행·일부개정 2020.4.1.」참고 

   ◦ 도금, 피혁, 염색, 석유화학공업 등 공해업종 및 관련 공정과정이 있는 사업장(추가)

   ◦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
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추가)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기준 

   ◦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고 업종별로 집단화하여 생산성 향상

   ◦ 단지의 토지이용 고려 및 획지규모, 분할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계열화

   ◦ 공동시설 설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블록단위로 배치

   ◦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배치

   ◦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등의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배치

   ◦ 태양력 발전업(D35114)은 산업시설구역 전체에서 운영할 수 있음(입주자격 참조)

     ※ 업종별 배치계획도 참고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1) 공공시설 설치

   가) 오수처리시설

   ◦ 부지면적 : 838.8㎡

   ◦ 규    모 : 260㎥/일

   ◦ 처리방법 : 선회와류식 S.B.R 공법

  2) 지원시설

   ◦ 위    치 :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2004-3번지

   ◦ 부지면적 : 879.9㎡

   ◦ 시설용도 : 입주기업체 사무실, 식당, 관리동 등

  3) 시설 ․관리 ․보수 운영계획 

   ◦ 운영방법 : 입주기업체협의회 자체적 운영

   ◦ 운영주체 : 입주기업체협의회

   ◦ 운영계획 : 입주기업체에서 운영(자율적 참여 유도로 상호협력체제 유지)

   ※ 시설물의 파손․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등 포함

마. 사후관리 계획

  1)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및「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시설용지 분할 등

    가) 「산업집적법」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는 미
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추가)

    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5조 각항에 따

른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함.

    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연접한 산업용지를 매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

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는 기존 산업용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합필한 산업용지는 1년 이내에 재분할을 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 해지)

  3) 분양용지관리

    가)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철저

    나) 농공단지 내 산업용지는「산업집적법」, 「산업단지 관리지침」「농공단지 통합지침」
및 본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4) 환경관리(변경)

    가) 입주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

영하며 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

  5)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
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 ․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재해 ․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을 위해 필

요한 사항을 입주기업체에 지시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체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6) 기반시설관리

    가) 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통신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
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4. 농공단지 관리 종합계획

가. 생산 ․ 수출 및 고용전망

  1) 생산 ․ 수출 전망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과 관련하여 생산∙수출에 타격을 입음.

    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전년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함.

  2) 고용전망 

    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 

    나) 27개 업체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511명의 종업원 고용되어 있음.

    다) 기술과 정보 및 자본 축적으로 지역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는 능력요건 확보

나. 임금소득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가) 부산, 창원 등 광역권의 주요도시들이 3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권역 

내 산업연계 개발축의 형성은 물론, 동력확보 및 도시서비스시설, 교통
시설(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철도)에 대한 접근이 용이

    나) 농공단지 조성의 효과는 농업에 의한 단순한 생산보다는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효과가 크며 소득창출이 활발하여 지역경제의 성장과 아울러 주민소득의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

다. 인력수요 및 지역기능인력육성 등 지역별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1) 입주기업체의 직종별 인력수요 

구 분 필요인력 비고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33.8

 C24 1차 금속 제조업 32.0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1.4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4.0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0.5

 C28 전기장비 제조업 27.5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9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9.9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9.0

      ※필요인력 : 산업입지 원단위산정에 관한 연구(2015.3)에 제시된 업종별 부지면적당 종사자 

인구를 적용하여 산정함(1,000㎡당 필요 인력)

  2) 지역별 인력수요

   ◦ 본 계획대상지는 한림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해시 2022년 5월 인구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2.5.기준)

지역별 인력수급은 김해시에서 인력 수급(변경)

구   분
세대수
(가구)

인 구 수 (인)

계 남 여

계 227,699 552,329 282,576 269,753

진영읍 24,135 57,731 29,966 27,765

주촌면 7,392 19,955 10,738 9,217

진례면 3,496 7,712 4,726 2,986

한림면 4,066 8,841 5,476 3,365

생림면 2,222 4,501 2,725 1,776

상동면 1,687 3,844 2,424 1,420

대동면 2,957 5,603 2,910 2,693

동상동 4,750 10,208 5,261 4,947

회현동 4,284 9,233 4,666 4,567

부원동 4,857 10,074 5,191 4,883

내외동 32,201 74,482 37,128 37,354

북부동 32,245 83,199 41,650 41,549

칠산서부동 4,470 9,507 5,039 4,468

활천동 17,447 40,040 20,485 19,555

삼안동 15,276 33,337 17,229 16,108

불안동 3,066 7,393 3,789 3,604

장유1동 21,851 56,913 28,507 28,406

장유2동 14,494 36,311 18,296 18,015

장유3동 26,803 73,445 36,370 37,075

 

라. 인근 산업단지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강화 방안

   ◦ 2022년 5월 김해시에 입지해 있는 산업(농공)단지(산업입지법에 따른)는 

총 16개단지가 준공되어 약 93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어 이들 

단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공공ㆍ행정기관과의 수의계약체결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우선구매

   ◦ 입주업체간 정보교환 및 공동 판매를 통한 입주업체의 경쟁력 및 협력 강화



  마.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 ․ 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 관리주체

◦ 김해시

  2) 관리방법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자체운영으로 입주기업체 상호 협력체제 유지

   ◦ 김해시에서 지도 점검실시

바.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농공단지 부대시설 관리 및 건의사항 수렴

  2)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실태 파악 및 지원대책 마련

 
별               첨

             1. 용도별 구역계획도

             2.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



▨ 용도별 구역계획도(변경없음) ▨ 업종별 구역계획도(기정)

▨ 업종별 구역계획도(변경)


